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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이 문 권 와 자율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련법의 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상담 담인력의 직무와 권한, 책임을 정의해야 할 학교상담 련법이 부재하여, 일선 장에

서는 학교상담자의 직무에 한 불필요한 공방과 윤리 딜 마에 한 미비한 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 방향을 논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탐색하

는 데 주요한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도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학교상담

련 법령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학교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해

야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보다 40년 먼 담 문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한 만의 학교상

담 련법을 고찰하 다. 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성문법 체제일 뿐 아니라, 정부 입법(교육부)으로 된

학교상담 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 학교상담 담 인력의 채용 트랙이 보도교사와 상담사로 이원

화되어 혼란이 발생한 역사가 있다는 에서 우리나라 학교상담 법제화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법령, 만의 사례 고찰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상담 분야의 미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 다.

주요어 : 학교상담, 학교상담법, 만, 학교상담 미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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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16일, 김정숙 국회의원의 표

발의(총 49명)로 ․ 등교육법 개정법률

안(의안번호 2204)이 제출되었다. 이 의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

데, 첫째는 당시 부분의 ․ ․고등학교

에서는 상담을 담하는 문상담교사를 배치

하지 않고 수업을 겸임하는 상담교사만을 두

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 인

학교상담체제로는 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효

과 으로 처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

기 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상

담을 담하는 문상담교사의 배치에 한

연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상

담․심리학 련 교과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문상담교사의 문호를 개방함으

로써 상담의 문성을 보강”하고자 했던 것(한

국교육신문, 2007.6.30.)이 두 번째 이유이다.

결국 국회와 교육부(당시 교육인 자원부)의

노력에 힘입어 ․ 등교육법 제19조2항(

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은 다년간 몇 번에 걸

친 개정 끝에 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

령에 남게 되었다.

“ ․ 등교육법(2019.6.19. 시행안 기 ) 제

19조의2( 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

에「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문상

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문상담순회

교사의 정원ㆍ배치 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2003년 발의되었던 ‘상담을 담하

는 문상담교사를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안 문구가 법령에 받아들여진 결과, 2019년

4월 기 등학교 626명, 학교 1,607명, 고

등학교 1,122명, 총 3,355명의 문상담교사가

임용되어 교육청과 각 학교의 학교상담 업

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문

상담교사 배치율(정규 기간제교원 기 )은

등학교의 경우, 2015년까지는 1% 미만이었

다가 2016년부터 꾸 히 증가하여 2018년에

6.7%로 증, 2019년에는 10.3%에 이르게 되

었다. 학교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 미만

이었다가 2013년 증하여 30% 진입, 2019

년에는 50.0%가 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17.5%부터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9

년에는 47.6%에 이르 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즉, 2019년 기 체 학생 수( 등학

생 2,747,219명, 학생 1,294,559명, 고등학생

1,411,027명, 총 5,452,805명)와 문상담교사의

인원을 고려하여 본 학교상담자 1명당 학생비

율은 1,625명인 것이다( 등학교 4,389명, 학

교 806명, 고등학교 1,258명). 이는 분명 2018

년 기 학교상담자 1명당 학생비율이 2,153명

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목할만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상담자 1명당 학생 비율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성 모, 이상민, 2017), 학교

상담 역사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는 미

국의 경우, 491명당 1명의 학교상담자가 있고,

터키는 650명당 1명, 이스라엘은 570명당 1명,

만은 640명당 1명의 비율을 보인다. 우리나

라 학교상담자 학생 비율ー1,625명당 1명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학교상담자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의 숫자가 월등히 높다. 물

론 최근 문상담교사 임용 배치의 속도

(매년 500명 이상의 문상담교사 선발)를 고

려할 때, 조만간 우리나라 역시 이들 국가와

비슷한 수치의 학교상담자 배치율을 갖게 될



하규 등 / 학교상담 법제화 방향 탐색: 만의 사례를 심으로

- 999 -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상담인

력의 확충의 원동력은 앞서 언 했듯이 ․

등교육법에 ‘ 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라는

아주 간단한 한 의 문구뿐이다.

․ 등교육법에서의 문상담교사 배치에

한 조항 삽입은 학교상담 분야가 양 으로

팽창하는데 지 한 공헌을 하 다. 그러나

문상담교사 배치만을 규정한 후, 학교상담자

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 으로 규정하는 법이

계속하여 부재한 상황은 학교상담 분야의

질 성장과 학교상담자 업무 환경 개선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타의 비(批)교과 교사

들과 비교해 보아도, 사서 교사의 경우 학교

도서 진흥법이 있고, 양 교사는 학교 식

법이,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이 있어 이들의

역할과 직무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교상담 문인력에 한 법은 부재한 상황

이다. 특히 상담이라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리와 법령이 무엇보다도 요한 학교상

담자에 한 법령의 부재는 학교상담을 둘러

싼 다양한 윤리 문제와 이에 한 미비한

처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8월에는 청와 국민청원

게시 에 학교상담 법령의 부재로 인한 제도

미비함과 장의 혼란을 담은 ‘학교상담법

제정 필요’라는 청원 마 등장하 다(에듀

인뉴스, 2019.8.6.). 문상담교사의 표 단체

인 ‘한국 문상담교사 회’가 작성한 이 청원

에서는 문상담교사 제도가 시행된 지 15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법이 제정

되지 않은 실의 문제들을 지 하고 있다.

일례로 재 교육청이나 학교들은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기학생을 상담하는 것에 한 법

령이 없어 각자 다른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컨 , 몇몇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학생과

개인 상담을 할 경우 이를 수업결석으로 간주

한다. 이러한 상담활동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 이므로,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에만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

는 것이다. 반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수업시간 내 상담이 가능하며,

이는 학생의 수업 출결여부에도 향을 미치

지 않는다. 즉, 교육청이나 각 학교마다 규

정이 다르기에 일부 학교는 수업시간을 이용

한 개인 상담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일부 학

교는 이러한 상담활동을 수업권 침해로 규정

하고 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상담 법령의 제정은 학교구성원간의 상담

련 충돌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규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근거자료

로 활용됨으로써 학교상담자 역할의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상담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해서

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 담

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상담 법제화의 당

성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는 많은 데 비해,

구체 인 방향이나 내용, 략을 담은 연구들

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인규(2009)는 한국에서 표 으

로 문직으로 인정받는 변호사, 의사 등의

문직 각 특수교사 련 법률의 구조를

분석하여 학교상담 법제화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황 성과 동료들(황 성, 김성기, 이

덕난, 안병천, 2011)은 18 국회에서 발의되

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2개의 학교상담 련

법률안 분석, 장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학

교상담 법제화에 한 입법요구를 도출한 바

있다. 이동갑(2014) 역시 국회에서 계류된「학

교상담법(안)」의 내용을 분석하되, 련 정책

인「진로상담법」과의 비교 분석과 학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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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법제화하기 한 구체 인 입법 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각각

의 분석틀을 통해 학교상담법 제정 방향과

략에 한 함의를 제공했다는 에서 그 의의

가 크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 더하여, 본 원고에서는

만의 학교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학

교상담 법제화방향에 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 만의 학교상담 제도 사

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은 1970년 담 문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하여(Guo, Wang, Combs, Lin, &

Johnson, 2013), 학교상담 제도를 발 시켜왔

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 해결방향

등의 발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담 학교상담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 ․ 등교육법 개정 법률안 이후

다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만은 한국보

다 약 30년 앞서 학교상담 련법을 제정하

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상담법 제정을 둘러싼

이슈들을 만의 사례를 통해 상해볼 수 있

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었던

미국의 경우는 통일된 연방 법령이 있기보다

는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법령이 존재하기에

우리나라에 직 비교와 용이 어려운 측면

이 있다. 이에 반해, 만의 경우 지방자치단

체가 아닌 정부 입법(교육부)으로 된 법령이

존재하기에 우리나라에 보다 직 인 함의

제공이 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의 법은 성문법

이 아닌 보통법/ 례법이며, 규모상 인구 3억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큰 국가인

반면, 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나라이

며, 우리나라의 반인 2,400만 명의 인구 규

모를 가졌기에 법률 사례를 용하는 것이 훨

씬 유용하다.

물론 만의 학교상담 제도 분석을 통한 시

사 을 제공하기 해서는 기존의 국내 학교

상담법 련 문헌들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두 가지 학교상담 련 법령과 련한

이슈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하 다. 하

나는 2009년 8월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학교

상담진흥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2009년 12월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학교상담 지원에 한

법률안’이다. 정리하면, 본 원고에서는 기존의

문헌 분석과 만의 학교상담 련 법령 고찰

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교상담 분야의

미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하여, 연구 은 다음과 같은

자문 과정을 거쳤다. 먼 국내 학교상담과

련해 발의된 법안의 자료는 국회 입법 고

시스템에 등록된 발의 법안의 원문을 심으

로 분석하 다. 만의 교육 문상담교사

제도에 한 반 인 내용은 만상담심리학

자 국가면허증 소지자이자 만 주요 학 교

육심리 상담학과(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nd Counseling)의 정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다. 한 만 법령의 한국어 번역은

국 국 을 가지고 재 한국에서 상담학과 박

사과정생으로 재학 이며, 국에서 한국어

를 가르쳐왔던 한국어 교사가 수행하 으며,

법률 용어의 세부 인 의미는 만에서 자란

국어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 다. 만

학교상담 련 법령이 우리나라 학교상담법

시행 가능성에 미치는 함의에 해서는 연구

원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온라인과 오 라

인 모임을 통하여 지속 으로 토의하 다. 이

같은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에 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학교상담 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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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들은 연구

의 주 인 의견일 수 있음을 밝힌다.

이철우 국회의원의 ‘학교상담진흥법안’과

김진표 국회의원의

‘학교상담 지원에 한 법률안’

문상담교사 제도 도입 당시에도 학교상

담자의 자격, 직무, 책임, 나아가 학교상담실

의 운 제반사항 등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장과 학계의 요구가 있었고( 명자,

2007; 김정숙, 유 란, 2010; 김지정, 이 순,

2014), 이에 2009년도에 이철우 국회의원과

김진표 국회의원이 학교상담법 의안을 제출

하 다. 2009년 8월에 발의한 이철우 국회의

원의 의안은 ‘학교상담진흥법안’이라는 명칭

으로 발의되었고(의안번호: 2377, 발의연월일:

2009.8.1., 발의자: 이철우 외 15인), 같은 해 12

월에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의 의안은 ‘학교

상담 지원에 한 법률안’(의안번호: 7259, 발

의연월일: 2009.12.30., 발의자: 김진표 의원 외

14인)으로 발의되었다. 이철우 국회의원의 법

안은 총 20조로, 법안의 목 , 정의, 다른 법

률과의 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상담

상, 학교상담 원회, 담기구설치, 학교상

담실 설치, 지역 학교상담 지원센터의 설치,

문상담교사 등의 배치, 문상담교사의 직

무, 문상담교사의 연수, 학생상담, 경비부담,

학교상담 운 평가, 학교상담 력망 구축, 상

담시설 개방, 권한의 임, 비 설 지,

벌칙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표 의원의

법안 역시 비슷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4조로 법안의 목 , 정의, 다른 법률과의

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상담실

설치, 학교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담기구 설

치, 상담 상, 학교상담지원 원회, 문상담

교사의 배치, 문상담교사의 직무, 상담지원

활동, 문가 지역네트워크, 권한의 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철우와 김진표 국회의원의 의안을

비교한 이동갑(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법안 모두에서 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업무에 해 충실하게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

다고 지 하고 있다. 특히, 이철우 원의 법

안에는 김진표 원의 법안과 달리 문상담

교사의 역할을 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물

론 법안 수 에서 학교상담자의 역할이 매뉴

얼과 같이 구체 으로 제시될 필요는 없다 하

겠으나, 학교상담자의 직무규정은 기본 인

내용으로 필요해 보인다. 컨 , 김진표 의원

안에서는 문상담교사의 직무를 규정한 첫

조항에서 “ 문상담교사는 매년 체 학생을

상으로 학교상담, 심리검사 교육 등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의 학교

상담법이 김진표 원안과 같이 문상담교사

의 직무에 ‘교육’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면

문상담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교육 성격

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문상담교사가 수업을 해도 되는지에 한 문

제, 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 역량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에 한 문제, 개인

상담을 다른 교육 서비스로써 받는 것으

로 해석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개인 상담

을 해도 되는가의 문제 등 재 불거지고 있

는 다양한 제도 문제에 해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이동갑

(2014)은 김진표 원 안에서 상담 상을 학

교 등에 소속된 ‘학습자, 보호자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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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상담 상으

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다.

이동갑(2014)의 연구 이외에 이철우와 김진

표 국회의원의 의안을 비교한 교육과학기술

원회(2011)의 입법조사 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는 다음의 사항들도 지 하고 있다. 먼 , 법

안의 명칭에 있어서는 이철우 의원이 제안한

‘학교상담진흥법’이라는 명칭이 보다 한

것으로 단된다. 통상,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

는 내용이 비교 간단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OO의 법’으로, 법령의 내

용이 복잡하여 쉽게 풀어서 표 할 때는 ‘OO

에 한 법률’이라고 한다(법제처, 2018). 그러

므로 향후 법안이 제정된다면 ‘학교상담법’이

라고 함이 보다 할 것이다. 한 교육과

학기술 원회(2011)의 검토보고서는 학교상담

의 주체 상으로 문상담교사만이 아닌

Wee 센터에 근무하는 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과의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고 보고하 고, 상담서비스의 상 역시 학

생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학생과 련

된 자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직무의 경우 이철우 의원안은 상담과 생활지

도, 진로교육, 상담교육 자문, 학교폭력업

무만을 기술한 반면, 김진표 의원안은 이외에

도 심리검사, 실태조사, 학교상담과 련한 보

고 기록 등 세부 인 행정업무까지 구체

으로 규정하고자 하 다. 그러나 두 안 모두

Wee 클래스와 Wee 센터의 문상담교사의 역

할을 구분하여 직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 하 다.

한 이 검토보고서에는 이철우 의원안에

포함된 학교상담자의 비 설 지에 한

규정에 하여, 학생과 련된 자료는 때에

따라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다시 말

해 학교 장의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일반

상담자의 비 설 지에 한 규정을 학교

상담 련 법률에 포함하는 것에 신 해야 한

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상담자들은 일반상

담자들에 비해 더욱 잦은 빈도로 윤리 갈등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Remley,

2002), 특히 비 보장이나 이 계, 문

능력 등과 련된 딜 마가 그 주된 내용이다

(이종연, 2005). 이 학교상담자들이 비 보

장과 련한 윤리 갈등을 자주 경험하게 되

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비 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과 동시에 그들의

부모 다른 교직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함께 지니기 때문이다(강진령, 이

종연, 유형근, 손 동, 2007; Glosoff & Pate,

2002). 내담자의 비 보장은 상담자 윤리강령

가장 요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학부모

등이 내담자와의 상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

우 그 요구를 거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Glosoff & Pate, 2002). 때문에 미성년자 상담에

서의 비 설 지 의무와 학부모 교사

와의 력을 통한 내담자의 복지 보장은 아동

청소년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여 윤리

딜 마를 일으키는 가치가 된다(정미라, 유

란, 2018).

재 제정되어 있는 법률 아동청소년 상

담자들에게 용되는 비 설 지 조항에

는 청소년 련 정부 기 에 근무하는 청소년

상담사에게 용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비 설 지) 조항, 그리고 학교폭

력 방 책에 한 법률 제21조(비

설 지 등) 조항 등이 있다. 그러나 학교상담

의 경우, 교육기본법 23조 3항에 부모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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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가 자녀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후 비

설 지 조항이 제정될 경우 두 조항 간에

충돌이 상된다. 한 차후 학교상담법에

비 설 지 조항이 규정된다 하더라도,

법 으로는 문상담교사와 다른 교사와의

정보 공유 력을 지하는 규정은 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상담

(counseling), 자문(consulting), 조정(coordinating),

력(collaborating)을 문상담교사의 주요 역

량(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16)으

로 제시하며, 특히 학생을 의뢰한 담당 교사

와의 력과 자문을 문상담교사의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 원회의 입법조사

은 의료인에 해서는「의료법」, 사서에

해서는「도서 법」, 양사는「국민 양 리

법」에 따라 그 자격․직무․책임 등에 하여

자세한 규율이 이루어지나, 상담 문가에

해서는 이와 같이 체계 인 법률 규율(모법)

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그 자격․직무․

책임 등에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

는 기 이 없는 상황이라고 기술하 다(교육

과학기술 원회, 2011). 즉, 문상담교사에

응되는 상담 문가에 한 법이 부재한 상황

이기 때문에, 학교상담법이 제정되기 에 상

담 문가에 한 제도 정비가 선행되는 것

이 법률의 체계상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하 다.

이철우, 김진표 의원이 학교상담법을 제안

했던 2009년에는 500명의 학교상담인력만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재는 그에 10배인

5,000명 이상의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들

이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에서 일

을 하고 있다. 2009년 이철우 의원안의 경우

20학 당 1명의 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

을 제로 하고 있고, 김진표 의원안은 등

학교는 36학 , 등학교는 18학 을 기 으로

1-2명의 문상담교사를 두는 것을 제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 기반한 비용 추계 결과에

따르면(교육과학기술 원회, 2011), 연 평균

1,600억에서 2,700억 원의 산이 추정된다고

하 는데, 2009년엔 이에 한 비용 측면의

부담이 학교상담법 제정의 장애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재 이미

5,000명의 학교상담인력이 배치되었고, 앞으로

도 매년 500-700명 이상 문상담교사를 임용

할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총 12,000여개에 달

하는 ․ ․고등학교에 배치될 문상담교

사에 한 비용추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만의 학교상담제도와 법령

1950년의 만 정부는 국과의 경쟁을

해서 경제 부강을 꾀하는 동시에 교육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에 만의 상담

역사는 교육 분야인 학교상담이 심이 되어

서 시작되었다. 만생활지도학회(中國輔導學

會, National Chinese Guidance Association, 이하

NCGA)가 1958년도에 설립된 이후, 1960년

교육부의 주도 하에 학교생활지도 상담

(guidance and counseling) 로그램이 도입되었

으며, 1967년엔 9년제 의무교육을 선포하면서

‘생활지도업무추진 원회’라는 행정체계를 구

축하 다. 1972년엔 학교상담을 실행할 수 있

는 법을 제정하여 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

학교, 학교, 그리고 등학교로 확 하면서

교육과정 표 안을 마련하 다(고홍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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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년 동안 국민교육법(國民敎育法), 고

등 학교법(高級中學法) 등의 법령에 학교상담

련 법조항을 넣으며,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의 법 근거를 확고히 하 다(성 모, 이상민,

2017). 1990년 후반에 들어서는 ‘학생생활지

도신체제(學生輔導新體制)’를 개발하여 교과지

도, 인성교육, 생활지도를 총체 으로 아우르

는 체계 학교상담 모형을 개발하 다.

만의 문상담교사 제도가 정부의 주도

하에 국민교육법, 고등 학교법의 법조항에

의거하여 법 인 근거와 체계 제도를 갖추

고 비교 빠르게 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기는 존재했다. 2002년도에 만생활지도

학회(NCGA)의 소속분과인 상담심리 분과가

임상심리사와 함께 ‘심리사법(心理師法)’을 만

들었을 때, 만의 문상담교사( 만에서는

학교상담자를 보도교사(輔導敎師)라고 호칭함)

들은 그 법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 없어 갈등

이 일어났던 것이다(Wang, Kwan, & Huang,

2011). 그 당시 만에서는 ‘상담사’라는 용어

를 학교상담자와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표하

고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고, 상담사

약 80%가 학교상담 장면( ․ ․고․ 학)에

서 ‘상담선생님’이라고 불리며 근무를 하고 있

었다(고홍월, 2011). 그러나 2002년 ‘심리사법’

이 제정될 때 학교장면에서 상담을 하던 이들

문상담교사는 이 심리사법의 자격에 충족되

지 못하 다. 왜냐하면 만의 다수 학교상

담사는 어나 수학과 같은 다른 교과교사들

과 같이 학부출신으로 ‘ 문상담교사’의 직책

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상

담교사는 추가의 다른 검증을 받아야 심리

사법에서 규정하는 석사학 를 소지한 심리사

가 될 수 있었다. 나아가 만생활지도학회에

분과학회로 있었던 상담심리 분과는 2008년

12월에 모학회인 만 생활지도와 상담학회

(TGCA; Taiwan Guidance and Counseling

Association)에서 분리되어 만상담심리학회

(TWCPA; Taiwan Counseling Psychology

Association)를 설립하 다. 이후 이러한 갈등

에 항하여 학교상담만을 한 법령이 본격

으로 추진되었고, 2014년 11월 22일에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법령(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Act)이 제정되었다(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Act, 2014).

2014년에 제정된 만의 학교상담법령은

만 학생들의 신체 정신 건강과 종합

인 발달을 아우르는 건 한 학생 지도 상

담을 해 제정되었으며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령에는 학교(school), 문상담교사

(guidance counselor: 輔導敎師), 그리고 문상담

사(professional guidance counselor: 專業輔導人員)

에 한 용어의 정의(제3조)가 포함되어 있으

며, 학교의 경우 만 내 국립 사립 ․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나 소년원 등의

교정기 은 제외한다. 문상담교사는 상담업

무와 자격을 지닌 교사로, 문상담사는 임상

심리, 상담심리, 사회복지 역의 면허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학생상담에

한 행정 감독을 한 할당국(competent

authority)의 담부서 배정 학생상담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11가지 역할(제4조), 학생 지도

상담 업무의 개발 진을 한 자문 원

회 소집(제5조) 한 명시되어 있으며, 무엇

보다 학교는 학생들의 신체 , 심리 상태

와 필요성에 근거하여 발달지도(developmental

guidance), 개입상담(intervention counseling), 교정

상담(remedical counseling) 등 3가지 수 의 지도

와 상담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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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 3수 은 만의 학교교육과 상담모델

을 반 한다. 1수 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심

리 웰빙과 학교생활 응을 돕기 하여 교

학과 훈육 역의 비 이 생활지도 상담보

다 상 으로 높은 발달지도를, 2수 에서는

문제 발생 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집 으로 지도하기 한 방 개입상담을,

3수 에서는 문제학생에 한 사후 처 부분

으로 심층 개입을 통한 문제행동 교정과 심

리 회복을 한 상담의 역할을 교학과 훈육

에 비해 더 요시한다.

한, 학교상담법령의 제6조 학교가 제공해

야 하는 3가지 수 의 지도와 상담으로 발달

지도, 개입상담, 교정상담을 언 한 것과 련

하여, 제12조에서는 일반교사는 발달지도를,

문상담교사는 개입상담을, 문상담사는 교

정상담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

고 있다. 아울러 일반교사에게는 개입 교

정상담 련 업무에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

으며, 문상담사 역시 발달지도 개입상

담 련 업무에 도움을 책임이 있고,

문 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문상담사는 개

입상담까지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 다

(제12조).

학교 별 학 수에 따른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의 숫자에 한 법 근거(제10조,

제11조)와 함께 이들에 한 연 단 인력 증

가(제22조, 시행규칙 제17조)와 할당국의

문 교육을 한 기회 제공(제14조)에 한 규

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 으로 등학교는

24학 당, 학교는 15학 당, 고등학교는 12

학 당 1명의 임(full-time) 문상담교사를

채용해야 하며(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 ․

․고 모든 학교 에서 55학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의 문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

다. 할당국 차원에서는 할하는 학교가 20

개 이하인 경우 1명, 21-40개인 경우 2명, 41

개 이상인 경우 이와 동일한 비율로 문상담

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문 이상의 학

교에서는 학생 수 1,200명당 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600명 과 1,200명 미만일

때는 상황에 따라 문상담사 1명의 추가 배

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개방 학과 종교 학은

이러한 제한의 상이 되지 않으며, 캠퍼스가

둘 이상인 학교의 경우, 각 캠퍼스의 문상

담사 수는 해당 캠퍼스의 총 학생 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제11조). 한, 한 학교

당 3명 미만의 문상담사가 배치될 시 배치

단 는 임 상담사를 원칙으로 하며, 3명 이

상일 경우 배치 상담사의 3분의 1 이하를 겸

임으로 하여 이들의 개입시간을 할당 계산한

다. 연 상담개입 시간이 576시간에 달하

면 한 명의 임 상담인원으로 간주한다(시행

규칙 제12조).

그림 1. 만 학교교육 상담 모델 (고흥월, 2011.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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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학교상담법령에서는 학교상담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학교상담자의 역할에 한

제한과 보상도 한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

다. 제13조에 의하면, ․ ․고등학교에서는

커리큘럼 요건에 따라 지도(guidance)와 련된

과정 활동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는 임

교사 는 임 문상담교사가 가르쳐야 한

다. 경우에 따라 임 문상담교사가 교과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과를 맡게 될

시 교수시간은 할당국에 의해 결정된다(제

13조). 한, 문 인 추가 훈련을 거친 문

상담교사와 문상담사에 해서는 그들의 학

생 지도 상담 업무의 효과를 성과 검토에

반 하고, 성과가 뛰어난 자에게는 인센티

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제15조).

마지막으로 만의 학교상담법에서는 학생

자료의 수집, 처리 이용에 해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9조). 이를 행할 때는 당사자

의 이익을 우선 존 하고 믿을만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특정한 목 의 범 를 넘지

않는 선에서 수집한 목 과 정당하고 합당한

련이 있어야 한다. 한, 학생 상담자료의

보 (시행규칙 제 10조)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상담 련 자료를 서면 는 자자료 형태로

보 할 수 있으며, 자료는 해당 학생이 졸업

는 학교를 떠나는 시 으로부터 10년간 보

되어야 하고, 보 기한이 지난 학생상담 자

료에 해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으로

소각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만의 학교상담법령은 학교상담

자의 명확한 용어 정의를 통한 자격요건 제시,

문상담교사의 직무와 역할에 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학교상담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 학교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문제에 해 학생의 복지를 최우선

에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련 자료의

수집, 처리, 보 에 한 내용을 법령화함으로

써 련 문제에 해 그 법 근거로서 기능하

여 학교구성원과의 마찰을 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Enforcement Rules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Act, 2014).

만의 학교상담제도의 시사

한국의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가 장과 국회, 각 층에서 커지기 시

작하는 재, 한국의 학교상담의 법제화 가능

성과 방향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에서 고찰

한 만의 학교상담제도와 법령이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 만의 학교상담 법

령은 학교상담의 목 과 상을 명확하게 기

술하고 있으므로 학교상담의 정의와 학교상담

자의 직무와 역할, 그리고 학교상담의 기 효

과를 분명히 밝 주고 있다. 이는 학교상담

학교교육에 여하고 있는 모든 계자들

에게 공유되어 합의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

다는 이 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상담

은 이 기본 개념들에 한 정의가 명확히 제

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과 단 학 , 상담

의 상인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학교상담에

한 시각차가 매우 크다. 한, 각자의 학교

상담에 한 서로 다른 해석에 기반하여 교내

학교상담에 한 규정과 권고사항들이 매우

상이하여 장인력인 학교상담교사의 직무

역할, 나아가 정체성 혼란을 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김지연, 김동일, 2015).

한, 만의 학교상담 법령은 학교상담의

주체 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문상담

교사와 문상담사), 국가 학교상담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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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과 역할 책임

에 한 기술, 나아가 일반교사들과의 상호

력 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교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 상담인력들의 직

무와 역할규정에 한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

하려하 다. 이와 같은 법령은 학교상담의 서

로 다른 주체들이 학생들의 인 발달과 성

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호 력하여

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국가 교육모델이

체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역시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간의 갈

등은 존재한다. 즉, 이 두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고용안정성과 연 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만국립사범 학(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상담학과의 Shih-Hua Chang 교수에

따르면(개인서신, 2019.9.10.), 만의 문상담

사는 석사수 의 상담 임상심리사이고 심

리사 면허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정규직인 계약직의 신분인 반면, 만의 문

상담교사는 학부수 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상담사보다 월 도 높으며 나아가 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갈등을 보유

자격증과 연 의 문제로 단순화시켜 이해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만의 문상담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활동(guidance activities) 과목을,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지도(career guidance) 과목을 배정받아 교

실수업을 필수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2단계 수

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교상담과 련한

모든 행정 인 일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반면,

문상담사는 기 학생에 한 개입과 학생

과 학부모 상담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업은 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Hsiu-Lan Tiem, 개인서

신, 2020.1.8.). 따라서 문상담교사와 문상

담사가 그 역할과 직무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상담법을 통

한 학교상담자 역할과 직무에 한 명확한 규

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고용상태로 인해

유발되는 두 집단의 갈등은 아쉽기만 하다.

물론 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들

을 시도하겠지만, 이러한 만의 시행착오는

그 자체로 한국의 학교상담법 제정을 한 방

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학교상담자의 명확

한 역할 직무규정과 더불어, 고용상태와

처우, 보상까지 아우르는 일 된 규정이 필요

하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만과 비슷하게, 재 한국의 학교상담제

도에서도 역시 기단계에서부터 꾸 하게 논

란이 되고 있는 주제 하나가 이원화된 채

용과 임용, 그로 인한 학교 장 인력들의 직

무 역할, 나아가 그에 따른 보상체계와

련한 논의이다. 우리나라 학교상담제도는 2005

년 교육부(당시 교육인 자원부)가 처음으로

문상담교사를 배치한 이래로 단시간 내

속히 확 됨에 따라, 과도기 모델로서 문

상담교사 외 문상담인력인 문상담사를 채

용하게 되었다(최상근, 명자, 정진, 2011; 한

국교육개발원, 2012).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문상담사 채용 운 유의사항」에

따르면, 문상담사는 문상담교사가 미배치

된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등에서

상담 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칭하며

Wee 클래스에서는 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업

무를 담당한다( 인식, 김소아, 김인규, 이기용,

2015). 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태와 처우에서

차이를 받았던 1년 이상 상시 지속 으로

근무하는 문상담사들은「2014년 학교회계직

원 고용안정 처우개선 책」에 따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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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종료시 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환되어 왔고, 이로 인해 재 한국 학교상

담자 구조는 정규직 문상담교사와 무기계약

직 문상담사라는 이원화 체제로 장기화 국

면을 맞게 되었다(김민향, 2015). 이로 인해 고

용상태로 인한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 간

의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한 향후

교육부의 문상담교사 채용방침으로 상컨

학교상담자의 고용이원화 문제는 차츰 해

소될 것으로 기 한다.

한, 학교상담자의 정체성 확립과 련하

여 만의 경우 학교상담법에서 그 역할과 직

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는 학교상담자는 매우 어 보인다. 그

러나 한국의 경우 명확한 역할과 직무에 한

규정과 안내가 없는데다, 부분의 단 학교

에서는 한 명의 학교상담인력이 배정되어 있

는데, 이 인력이 어떻게 채용 고용되어 있

느냐에 따라 자신의 역할 정체성 형성을

달리하기 때문에(Yu, Suh, & Lee, 2014) 체

학교상담자들의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

고,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 간의 상호배

척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이 논

란은 최근 Wee 로젝트의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의 단계별 모형과 각 고용형태

에서 오는 잘못된 오해로부터 심화되는 면도

있다. 본래 교육과학기술부(2008)가 제시한

문상담교사 운 매뉴얼에는 학교상담의 근간

을 단 학교로 보고, 한국형 학교상담 모델을

단 학교 기반 방과 반응 서비스의 결합

모형,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 심 모형,

교과교육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조력자로서의 교육자 모형으로 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Wee 로젝트(교육과학

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를 통해 학교-교

육청-지역사회 연계 다 안 망 모형이 구축

된 이후, 마치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

쿨이 학교상담자의 문성 수 에 따라 다른

배치가 이루어지는 계 모형처럼 오인되거

나, 그래야 한다는 주장들을 잖이 들을 수

있다. 조력자로서의 교육자 모형을 표방하는

단 학교 Wee 클래스의 종합 학교상담모델

은 심층 심리평가나 고 험 학생 개인상담,

Wee 클래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Wee 센터

의 운 모델과 차별화된 문성을 요구하는

모델이지(김인규, 2013; 한국교육개발원, 2011),

낮은 문성을 요구하는 모델이 아니다. 다시

말해, Wee 로젝트의 3단계 모형은 계

모형이 아닌 서로의 문성을 달리 요구하는

차별화 모형인 바, 다 안 망에 한 주

해석을 근거로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

간의 배치나 역할에 계를 형성해야한다는

주장은 학교상담의 근간인 단 학교상담의

문성과 정체성을 하는 주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의 학교상담법령과 같이 학교상담

의 주체에 한 명확한 구분을 하되, 이들이

수평 상호 력 계를 형성하기 한 올바른

법 지침이 필요하다.

나아가 만의 학교상담법령에서는 ․

․고등학교별 학 수에 따른 문상담교사

와 문상담사 인원에 한 법 근거가 명확

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도 학교상담의 발 과

질 리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학교교

육의 질 리를 한 지표 의 하나가 체

교원 1인당 학생 수, 는 한 학 당 학생 수

인 것과 같이, 학교상담의 질 리와 상담효

과 증 를 해서는 학교상담자 한 명이 담당

하는 학생 수가 요한 지표가 된다(Carrell &

Carrell, 2006). 컨 , 미국학교상담 회에서는

(ASCA, 2019.05.07.)는 학교상담자 1명당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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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를 250명 이하로 둘 것을 권고하고 있

다. 만의 경우 이 지표를 학 수에 따른

학교상담자 수, 즉 등학교는 24학 당, 학

교는 15학 당, 고등학교는 12학 당 1명의

임(full-time) 문상담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령(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에 제시하여 학교상담의 질을 국가차

원에서 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55

학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의 문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등 학 수를 고려하여

임과 비 임의 증감비율까지 고려하고 있어

인력 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여건은 학교

상담자들의 직무환경을 변하는 요소로서 그

들의 소진 리와 더불어 상담효용성 향상

문성 향상과 긴 한 상 을 가지고 있다(엄

재춘, 조명옥, 임경희, 2013). 나아가 이는 학

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결국 학교상담의 체

운 과 효과, 지속 발 과 체 교육의 질

리에도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상술했듯 한국은 2019년을 기 으로 학교상

담자 1명당 1,625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분명 미국의 학교상담자당 학생 비율인

1:250, 만의 학교상담자당 학 비율인

1:12-24이라는 수치보다는 히 높은 수치이

지만, 재 우리나라 학교상담의 양 확 추

세로 볼 때(2018년의 경우 학교상담자 1명당

2,153명) 차 낮아질 것으로 기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각 학교에 한 명씩의 학교

상담인력을 둔다’는 규정으로 인한 학교상담

자의 양 확 에 을 둔 증가 수치로, 학

교상담을 한 여건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령에는 만의 법

령과 같이 학교규모까지는 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상담의 질 향상을 한 학

교상담자의 상담효용성 향상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생각하기는 미비하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이익을 존 하고 정당한

목 을 가진 학생의 상담 련 자료의 수집,

처리, 이용(시행규칙 제9조) 졸업 는 학

교를 떠나는 시 이후 10년간의 자료 보

(시행규칙 제10조)에 한 명확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만의 학교상담법령은 장의

상담인력에게 이와 련한 행 와 분쟁에 있

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재 한국의 학교상담에서는 이와 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가, 그나마 존

재하고 있는 자료의 수집 보 에 한

규정도 교육청마다 서로 달라서 자료에

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Wee) 로젝트 사업 리․운 에 한 규정

(2015.12.14.)」제12조 제①항에 의하면 ‘사업기

의 장은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 리시스템(이하 ‘ 리시스템’이

라고 한다)에 기록․ 리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되어 있지만( 인식 외, 2015), 실상은 어느

교육청은 Wee 상담 리시스템에, 어느 교육청

은 나이스에 상담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Wee

클래스나 Wee 센터 내부에 보 되는 상담자

료의 보 기 년도 한 각 기 별로 자체

으로 규정한 것으로,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상담자료의

수집, 처리, 이용 보 에 하여 모든 련

자들(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상담자, 학교

리자 등)이 이에 하여 더욱 민하게 반응

한다(에듀인뉴스, 2019.3.29.). 학교상담은 일

일 개인 상담과는 달리 상담의 의뢰자가 내담

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고, 더군다나 그 의뢰

자가 내담자의 문제 원인일수도, 내담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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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한 주요 력 상일수도 있다는 학교

상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허난설, 이지향,

2019). 이 때, 자료의 이용과 정보의 공유, 내

담자의 비 보장과 련된 사항들은 학교상담

자에게 윤리 딜 마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자료의 기록과 이용과 정보

공유에 련한 문제들에 한 가이드라인을

학교상담자들이 력 계를 맺어야 하는 상

과 련하여 법령을 통해 구체 으로 제시해

다면 학교상담자의 윤리 딜 마 상황을

최소화시키고 자의 해석을 피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한, 학생 내담자는 재학

기간 언제든지 상담실에 재방문하여 상담

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기록의 보존

기간을 일반 성인 상담과는 달리 책정할 필요

성도 있다(홍지 , 유정이, 김진희, 2018).

이와 같이 만의 학교상담법은 한국의

학교상담의 발 을 한 법제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 을 다. 학교상담에

한 명확한 기본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학

교상담자들의 직무와 역할 구분, 학교상담의

질 향상 방안을 한 학 수당 학교상담자

수나 상담 자료의 수집, 처리, 이용 보 과

련한 명확한 규정들은 학교상담의 지속 인

발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면 앞으로

한국 학교상담의 미래를 해서는 무엇들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가?

학교상담법령을 한 미래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의 이철우, 김진표

국회의원의 학교상담법안의 이슈를 살펴보고,

만의 학교상담 법령의 내용을 탐색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학교상담법령의 미래 과제를 도출

하 다.

첫째, 향후 학교상담법령이 제정될 때, 학교

상담법령의 상을 분명하게 정의하여 법안의

목 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안의 목 을 도출하기 해서는 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학교상담인력이 분명히 확인되

어야 할 것이다. 만의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법령의 제 3조를 보면 1항에는 ․ ․고등

학교 학교(school)에 한 용어 정의가 기술되

어 있으며, 2항에는 문상담교사에 한 용

어 정의, 3항에는 문상담사에 한 용어 정

의가 기술되어 있다. 학교는 만에 치하고

있는 ․ ․고등학교 국립과 사립을 모두

포함하지만, 소년원과 같은 교정기 은 제외

한다고 되어 있다. 문상담교사에 해서는

상담업무와 자격을 지닌 교사라고 정의내리고

있고, 문상담사는 임상심리, 상담심리, 사회

복지 역의 면허 자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명

시하고 있다. 학교상담 인력의 정의와 함께

제 4조에서는 이러한 학교상담인력이 담당해

야 하는 역할을 11항목으로 나 어서 기술하

고 있다. 특히, 만의 학교상담법 시행규칙에

는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의 직무에 있어

서의 차별성 역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역시 교사로 발령을 받는 문

상담교사가 있고, 교사가 아닌 상담인력으로

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존재한

다. Wee 센터의 경우, 문상담교사(행정업무)

와 문상담사(상담업무), 임상심리사(심리검사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사(사례 리업무)의 역

할에서의 차이는 구분될 수 있지만, ․ ․

고등학교의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의 직

무와 역할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만 역

시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간의 직업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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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월 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불

만이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 역시 학교상

담자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과, 고용상태와 처

우에 한 불만에 의해 학교상담인력간의 갈

등으로 학교상담의 반 인 발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재는 문상담교사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창출되는 문상담사 인력

은 많지 않은 것으로 단되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역시 향후 문상담사, 임상심

리사, 사회복지사를 학교 문상담사, 학교임상

심리사, 학교사회복지사로 받아들여서 문상

담 담인력으로 학교상담법령에 포함시킬 것

인가를 신 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철우, 김진표 국회의원의 의안에

한 교육과학기술 원회(2011)의 검토보고서에

서 밝혔듯이, 학교상담법에 앞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상담 련 모법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의 경우 역시 1970년도에 국

민교육법에 학교상담자 배치에 한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학교상담만을 한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법령은 2014년이 되어서야

마련되었다. 나아가 학교상담법에 앞서 2001년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s, 2001)이 만들어져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한 일반 인 법령이 제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상담자

를 한 법령을 추진하기 해서는 간호사(보

건교사), 사서(사서교사), 양사( 양교사)의

자격․직무․책임 등에 하여 자세히 규정한

「의료법」,「도서 법」,「국민 양 리법」과

같은 심리상담사(학교상담인력)을 해서는

심리상담 련 모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한 모법이 만들

어질 때, 문상담교사와 문상담사 등 학교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 모두를 포함시켜 제정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 근과 동료들

이(김 근 외, 2012) 한국의 상담사법 제정과

련하여 실시한 비 연구에 따르면, 여타의

문직 련 법률 구성을 고려하여, 심리상담

련 모법에는 문 지식과 기술, 사회 사,

독 권, 면허와 자격 기 , 문직 단체, 자율

성과 자기규율, 윤리강령 등의 7가지 핵심 요

소와 련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

한 바 있다. 이들이 작성한 안에는 한국의

상담사 자격이 보건복지부 장 의 감독을 받

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상담사법이 제정되더

라도, 교육부 할의 ‘교사’의 자격으로 임용

된 학교상담자들이 이 법의 감독과 보호 아래

있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만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심리사법이 석사 이

상의 학력을 요구하 기에 문상담교사(보도

교사)는 그 법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따

라 만학교상담학회(NGCA)에서 상담심리 분

과가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2018년 미국상담 회에서 미국학교상담 회가

분리, 독립을 하 다. 이 듯 향후 정체성의

문제로 회차원에서는 분리, 독립될 수도 있

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교사

이면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듯이, 문상담교

사 역시 교사이면서 심리상담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에서 언 한 심리상담 련 모법이

제정되기에 앞서 문상담교사의 양성과정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

문상담교사 2 양성과정은 학부 상담 련학

과에서의 상담 련 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

수거나 학부에서 상담 련학과를 졸업한 후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있는 교육 학원에

서 상담 공으로 졸업하면 문상담교사 2

자격증이 주어진다. 사서, 간호사, 양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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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학부를 나오고도 사서, 간호사, 양사

가 될 수 있으나 심리상담 역의 경우, 문

심리상담사가 되기 해서는 석사학 수

의 문 과정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자격

미달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선임 상

담자의 수퍼비 하에 실습과 인턴쉽을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상담교사가 심리

상담 련 모법(면허법)에 포함되기 해서는

상담 련 석사학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으로 궁극 으로는 학부 수 의 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 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문상담교사 양성 제도 개편에는 교육과정

실습 제도의 개선도 포함되어야 한다.

재 문상담교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상담이론과 교직과목 주로 이루어져 있다.

문상담교사 양성 교육과정 내에 학교상담

반의 이해에 한 과목도 무하고 윤리와

법령과 련된 과목 역시 찾아볼 수 없다(유

형근, 2006). 재의 문상담교사 양성 제도

하에서는 학교상담자의 문직 정체성과 학교

의 특성을 고려한 윤리 련 역량을 발달시키

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연유로 학교상담

자가 일반 심리상담자와 차별성이 없고, 학교

상담자만의 고유의 문성이 떨어진다는 비

을 받고 있다(성 모, 이상민, 2017). 특히,

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에서 규정된 교육실습 2

학 은, 학교 장과 연계한 실습 과목이라고

보기에 매우 빈약한 규정이다(김인규, 2009;

허난설, 2016). 교육 실습 2학 은 교생실습 4

주 160시간에 해당하는데, 일반 교육 실습일

뿐 학교상담실습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재의 문상담교사 2 자격은 실제 으로

공식 인 상담실습이 무하여도 문상담교

사 자격 획득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령의 모

호한 규정은 학으로 하여 , 문상담교사

훈련생을 한 독립된 상담실습 연계 기 확

보 학교상담자 실습 지도자 확보의 노력을

유보하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160시간 실습 운 이 부분 4주간 집 경험

으로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사

례 경험이 어려워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상담자가 문가로 인정을 받기

해서는 새롭게 제정될 학교상담법령의 시행규

칙과 상담교사 자격실무편람에는 학교상담자

의 자격에 있어, 학교상담 직무에 합한 과

목을 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실습과 감독(수퍼비 ) 부분에 한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상담자 문성 제고를 한 지

속 교육 의무화 지원 방안과 학교상담자

직무에 합한 평가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재 학교상담자들은 임용고사나 무기 계약

형태로 고용됨으로 인해, 극히 일부이긴 하지

만 일선 장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일부 학교

상담자들의 력에 한 염려가 높다. 동시

에 학교상담자들은 학교상담자에게 필요한

문 연수에 한 지원책 미비, 비(批)교과 교

사에 한 차별, 정당한 평가 방법의 부재 등

으로 인하여 여러 겹의 차별에 놓여있는 상황

이다(채 순, 장유진, 2016).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상담자들의 고용안정성과 함께 계속 인

문성 신장을 독려하기 해서는, 학교상담

자들의 문성 향상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

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학교상담

자를 상으로 한 연수 평가 규정을 일반

교사에 한 것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컨 , 연수 제도는 일반교사 상 연수 제

공 기 이 아닌 상담 문 기 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들도 교원 연수 시간을 인정하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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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간 이상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연

수 시간 인정과 비용 보조의 혜택은 문상담

교사 뿐 아니라 문상담사 모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 상담자에게는 수퍼비

는 사례 발표회가 역량 유지에 매우 필수 이

므로, 학교상담자들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집단 수퍼비 이나

사례 발표회에 반드시 자신의 사례에 해 수

퍼비 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교

원능력평가나 성과 평가에 사용되는 교과

교사 평가 기 은 학교상담자들에게 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기 을 세워 학교 내 교과

교사들과의 비교가 아닌, 단 교육청 내의

학교상담자끼리 비교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법안은 학교상담자에

해 발의된 두 법안만을 심으로 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서교사나 양교사, 보건

교사 등 여타의 비교과 교사 련 법안에서

이들의 직무와 복지, 윤리 규정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다 폭넓게 탐색해 볼 필요

가 있다. 한, 비교과 교사에 해당하는 문

직들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어떻게 자신들의

문성을 함양하고, 학교제도 내에서 자신들

의 권리를 옹호에 나갔는가에 한 탐색은 학

교상담법 제정 이후의 과제들을 고려하는데

요한 참고 정보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해외 사례는

만의 사례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앞에서 밝

힌 바와 같이,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많

이 언 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보다

더욱 한국의 상황에 용이 용이한 사례를 찾

고자 하는 목 에 의한 것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구조와 경제 규모가 보

다 유사한 국가들 덜 알려져 있는 해외

사례들을 발굴하여 국내 학교상담 련 법

제정에 함의를 수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상담법이 제정되기 해서

는 무엇보다 학교상담자 자신들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도록, 학교 안 에서

학교상담자 고유의 문성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먼 학교상담자

배치 성과, 학교상담 련 학 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선, 학교상담자 역량 증진 련

연구와 담론이 활성화 돼야 할 것이다. 한,

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상담자들 역시 내

부의 목소리를 규합하여 한 목소리로 자신들

의 문성과 정체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교상담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상담자의 문성은 차 일반교사로부터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발 해 왔다. 문상담

교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휠씬 넘은 이

제는 학교상담자들이 일반상담자와도 분리된

정체성과 문성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반교사와도 일반상담자와도 차별화되는 학

교상담자 고유의 문성이 두텁게 쌓일 때,

학교상담자가 없으면 일반교사가 상담하면 된

다는 논리에서도, 외부 상담센터에 계속 의뢰

를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에서도 벗어

나 학교상담자만을 한 법과 규정이 필요하

다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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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legalization is critical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rofessional authority and autonomy in a

specific profession. In spite of its significant impact, laws about the school counseling profession, which

should define job requirements and responsibilities, rights, and a system of accountability, have not been

implemented in Korea. This has caused unnecessary debates about school counselors ’ roles, and incomplete

management of legal and ethical dilemmas faced by practitio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ignificant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aws to guid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in Korea. The authors examined the major issues that appeared in the

legislative proposals of Korean school counseling acts that had not passed, and the school counseling acts

of Taiwan, which introduced the school counseling profession forty years before Korea. Finally, this study

offers future policy task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school counseling law in Korea.

Key words : school counseling, school counseling law, Taiwan, school counseling future policy tasks


